
제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Ⅲ

제 장 특별계획구역 일반지침1

제 조1 특별계획구역의 정의( )

지 단 계 역 에 상 계 등에 하여 창 개 안 아들 필 가 거나 계

안 하는 상당한 간 걸릴 것 상 어 충 한 시간 가질 필 가 에

별도 개 안 만들어 지 단 계 용 결 하는 역 말한다.

제 조2 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( )

규모 쇼핑단지 시장 미 산 도매시장 단지 등 어 운 특 능, , , ,①

건 시 과 같 하나 지안에 여러 동 건 과 다양한 용도 용하 하여 특별

한 건 프 그램 만들어 복합 개 하는 것 필 한 경우

복잡한 지 재개 역 합 개 하는 경우 같 지 건상 지 낮 차②

가 심하여 건 상 한 체계 립하여야 하는 경우

지 단 계 역안 지역에 하여 우 한 계안 하 하여 상 계 등 하③

고 하는 경우

주 지 지 지 단 계 안 당시에는 지 개 프 그램 뚜 하지④

않 나 앞 통하여 우 한 개 안 도할 필 가 는 경우

공공사업 시행 건 건 또는 지 상 토지 공동개 타 지 단, 2⑤

계 역 지 목 달 하 하여 특별계 역 지 하여 개 하는 것 필 한 경우



제 조3 특별계획구역의 개발계획 내( )

특별계 역 사업시행 또는 토지 는 다 각 에 한 계 내용 개 계 안에( ) ( )

포함하여야 한다.

토 계 용에 한 에 규 한 지 단 계 내용1. 52 , 45

계 타계2.

가 사업계 개.

사업 간 사업 규모 용용도, ,•

나 건 계 상 가사항.

건 건 시뮬 도 매 상( 3 )•

건 지 처리 상 용도( )•

공간계 상 는 경우 상 경계 포함( )•

지 단 계 에 한 지 행사항•

다 경 계 가사항.

주 망 에 시뮬 지 상 포함도 포함하여 매 상원경 매( ) 5 ( 2 ,•

근경 매3 )



제 장 특별계획구역별 지침2

제 절 특별계획구역 수변상업지구1 2( )

제 조1 지정목적 및 지정대상에 관한 사항( )

지 목①

연계 차별 상업공간 체 각1. Canal City

연 원 용한 장 강 독창 변공간2.

변 라스 상업공간3.

지 단차 용한 건 계 립4.

지 개②

주상복합용지 블 변 근린상업용지 블 복합 근린상업용지 블1. : 1 , 3 , 2

2. : 148,663㎡

용도지역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3. : ,

용도③

근린상업 변 변지역과 연계 특 거리 해 통 는 건1. ( ) :

연 하고 변 규모 상 리아 휴게, , ,

공간 등 하여 보행 용상 가

근린상업복합 변상업용지 주변 주거지 도시지원시 에 규모 상업지원 능2 ( ) :

매 통 업 시 등 능 시, ㆍ

제 조2 개발 방향에 관한 사항( )

① 포한강 신도시 주 컨 에 걸맞는 독창 변 상업공간 계 하여 지역Canal City

② 앙공원과 변 상업공간 쇼핑 는 원 한 보행동 연계가 루어지는 공간,

③ 람 운행하는 에 픈스 스 보 라스 상업공간 계



그림 수로변 근린상업 수변상업 시 용지 시도< -2-2> ( )Ⅲ

제 조3 획지의 할 및 합병( )

지 할 합병 편 장상업용지 업 시 용지 장주상복합용지 규‘ 2 6 ( ) 5 ( )’

다.

제 조4 건축물의 도 건폐율 적률 높이 가구수 등( , , , , )

지 할 합병 편 장상업용지 업 시 용지 장주상복합용지 규‘ 2 6 ( ) 5 ( )’

다.

제 조5 건축한계선 및 건축 지정선( )

건 과벽 에 한사항 편 장상업용지 업 시 용지 장주상복합용지‘ 2 6 ( ) 5 ( )’

규 과 지 단 계 지 도 다.

제 조6 기타사항( )

타사항에 한 편 장상업용지 업 시 용지 장주상복합용지 규‘ 2 6 ( ) 5 ( )’

에 다.

제 절 특별계획구역 문화 술지구2 3( )

제 조7 지정목적 및 지정대상에 관한 사항( )

지 목①

특 포한강만 특 거리1.

과 도 각 장신 등 매체험 가능한 공간2. , , , ․

아트빌리지 상생할 는 마 특 창3.



지 개②

용지 체1. :

2. : 62,640㎡

용도지역 주거지역3. :

제 조8 개발 방향에 관한 사항( )

다양한 창 시 매 주거공간 연계 는 체험 공간, ,①

보차공 도 장 등과 연계 보행동 보,②

제 조9 획지의 할 및 합병( )

지 할 합병 편 장 용지 규 다‘ 2 3 ( )’ .

제 조10 건축물의 도 건폐율 적률 높이 가구수 등( , , , , )

건 용도 규모등에 한 사항 편 장 용지 규 다‘ 2 3 ( )’ .

제 조11 건축한계선 및 건축 지정선( )

건 과 벽 에 한 사항 편 장 용지 규 과지 단 계 지 도‘ 2 3 ( )’

다.

제 조12 기타사항( )

타 사항에 한 편 장 용지 규 에 다‘ 2 3 ( )’ .

제 절 특별계획구역 생태시범마을3 4( )

제 조13 지정목적 및 지정대상에 관한 사항( )

지 목①

포한강 체 에 여할 는 생태시 마1.

동경 보하도 생태계 란 하는 생태시 마2.

지 개②

단독 블1. : 20

2. : 46,326㎡

용도지역 용주거지역3. : 1



제 조14 개발 방향에 관한 사항( )

생태공원과 모담산 연계하고 생태계 주민 공 할 는 생태시 마①

개 원 개 에 탈피하여 공동커뮤니티 공간②

생태시 마 에 생태 가 연계 도 계③

웃주민간 한 생태마 시 보 주민편 시 용할,④

는 에 하우스커뮤니티 개 도( )

제 조15 획지의 할 및 합병( )

지 할 합병 편 장단독주택용지 규 다‘ 2 1 ( )’ .

제 조16 건축물의 도 건폐율 적률 높이 가구수 등( , , , , )

지 할 합병 편 장단독주택용지 규 다‘ 2 1 ( )’ .

제 조17 건축한계선 및 건축 지정선( )

건 과 벽 에 한 사항 편 장단독주택용지 규 다‘ 2 1 ( )’ .

제 조18 기타사항( )

타 사항에 한 편 장단독주택용지 규 다‘ 2 1 ( )’ .


